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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중심의 지역만들기 정책 개선방안

Strategies to Improve Polices on Resident‐centered Community Making for the Life Safety

Ju Ho Lee*

Sun Moon Univ., Kalsan-ri, Tangjeong-myoon, Asan, Ch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policy issues related to community making for the 

safety of residential life based on Korean by‐laws related to the safety of life and Japanese by‐

laws for safe and secure village making and ultimately to propose policies for local 

governments’ safe village mak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es in this study, Korea is 

operating separately individual by‐laws based on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by‐laws related to safe city making as an effort to promote the safety of 

residential life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life safety activities, however, it is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at develop and distribute necessary programs, and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programs passively. In Japan, by contrast, residents together with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related to village making find and manage pending issues for 

residential safety of community using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 offices, and they 

bring their needs to their local government. Moreover, by‐laws for supporting residents’ such 

activities are increasing gradually in each self‐governing body, and such laws enable 

comprehensive approaches to risk factors within community such as disasters, accidents, fire, 

and crimes. Thus,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and directions for building residential life safety 

networks in local governments’ process of policy making for safe villages and residents’ safe 

life, and proposed strategies for effective operation of residential life safety networks and an 

operation model. Most of all,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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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nge their perception in building resident‐centered community with secured safety of 

residential life.

Key words: local government, community, safety life, safety networks, Japanese by‐laws for 

safe and secure village maki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생활안전 관련 조례와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분석을 통해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만들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향후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경우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분산된 개별 조례와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조례를 이원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

업을 강구하여 보급하고, 주민이 이에 참여하는 수동적 형태의 생활안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반면, 일본은 지역자치회 및 마을만들기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와 지역사

회의 생활안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 화

재, 범죄 등 사회 내 위험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

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전마을 만들기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과 방

향, 효과적인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지역만들기를 위해 지역주민과 사회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지방정부, 주민, 생활안전, 안전네트워크, 일본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조례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의 실제적 발생으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침몰사고 발생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한 화

두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앞서 야당 공약집은 안전과 민생을 가장 중요한 과제

로 제시하였다(vote64.npad.kr). 또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 중 상당 지역은 안전 공약을 핵심 정책과제

로 제시하고 안전 거버넌스 구축, 국제안전도시인증, 안전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uncertain situation)으로서, 사회체

계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의 증가도 함께 나타난다(Bax, et. al., 1998: 177). 즉 체계 복잡성

의 증가와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확장됨으로써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한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평, 1995: 180).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일부 상황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할지라도, 약간의 불확실성은 항상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Boulding, 1982: 15-17; Wildavsky, 1988: 4).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면 사회의 총체적

인 붕괴와 함께 위기관리를 담당하지 못하는 정부실패(state failure)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의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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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후기산업사회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위험사회론은 경제적 근대화가 사회내의 위

험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논지로 19세기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Beck, 1992). 특

히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생활 안전과 연계된다. 국민 생활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조되어 학교 등의 단체 급식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레져, 관광, 교통수송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환경오염, 농약사용의 증가, WHO 체제 하에서의 국가간 교육의 증가

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발달로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새로운 형질전환 동식물, 유전자재조합식품, 생물학적 제제의 증가, 이로 인한 잠재적

위해물질의 증가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의 빈발로 국민의 안전한 삶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한

국법제연구원, 2009). 즉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위험의 제거에 가까워지는 한

편, 과거에는 없었던, 혹은 몰랐던 새로운 위험들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유현정 외, 2011)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의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과 같은 특정한 행위자의 노력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

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임현진 외, 2003: 243-244). 아울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자원의

신속한 배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Tierney, 1985: 77-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생활안전 관련 조례와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분석을 통해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만들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향후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

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생활안전의 의의와 안전관리 대상 영역

안전은 사전적으로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인간 생활에서 완

전무결한 안전이란 환상으로 생활 속에서 언제나 여러 가지 위험에 둘러싸이기 마련이다. 즉 모든 행

동에는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위험요소가 숨어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1970년대 고도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시설과 교통의

집중화 등으로 인해 도시형 재난이 발생되고,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되어진 댐, 교량물, 대형건축

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붕괴의 위험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 기반 시설, 컴퓨터, 정보통신망, 교통망 등 라이프 라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

서 재난 발생 시 식수, 전력 등의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구조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업무중단으로 인한 비구조적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심재현․안재찬, 2006: 46). 즉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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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가 단지 천재지변이나 예외적으로 일

어나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매우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Perrow,

1984).

이런 위기 속성을 고려하여 이재은ㆍ유현정(2007)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민생활안전

을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재산상의 위해를 받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이재은ㆍ유현정, 2007: 4), 또한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

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두경자․윤용희,

2006: 76; 배대식, 2009: 21).

따라서 주민 생활안전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 과정에서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민생활 안전의 개념적 정의는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체

가 외부로서의 행정적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직접적 노력과 대응 역량을 포함하며, 위험의

대상 영역과 범위는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은ㆍ유현정(2007)은 국민생활안전을 국민생활 책임 주체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

하고, 국민생활안전의 발생 및 피해영향 범위를 협소범위와 중ㆍ광범위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

다(이재은ㆍ유현정, 2007: 4). 즉 국민생활 책임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와 공공, 민간 조직 단위 이상의 사회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협소범위는 개인으로부터 가정을

의미하며, 사업장이나 기업, 가정 밖의 생활 공간 등이 중ㆍ광범위에 포함된다.

<표 1> 생활안전 위기의 분류

구분
책임 주체

개인 사회

피

해

범

위

협

소

범

위

[유형 Ⅰ]

․ 취약계층 안전 위기

․ 생활경제 안전 위기

[유형 Ⅲ]

․ 생활식품 안전 위기

․ 생활건강 안전 위기

․ 생활용품 안전 위기

중

광

범

위

[유형 Ⅱ]

․ 교통생활 안전 위기

․ 직업생활 안전 위기

․ 학교생활 안전 위기

[유형 Ⅳ]

․ 생활시설 안전 위기

․ 생활환경 안전 위기

․ 생활기반 안전 위기

※ 자료: 이재은ㆍ유현정(2007: 4).

이에 따른 생활안전 영역을 보다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이재은ㆍ유현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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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활안전 영역의 유형화

분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생활시설 안전

공공시설 안전

다중이용시설 안전

놀이시설 안전 등

생활건강 안전
보건 안전

의약품 안전 등

생활환경 안전
환경호르몬

식수 오염 등
취약소비자 안전

어린이 안전

노인 안전

장애인 안전

가정 위해요소 안전 등

학교생활 안전
학교급식 안전

School Zone 안전 등
교통생활 안전

자전거 안전

비법정 도로 안전

지하도 안전

보행자 안전 등

생활기반 안전

금융사고

전력사고

공중보건 마비

에너지 부족 등

직업생활 안전

산업재해

사업장 안전

비사업장 안전 등

생활식품 안전

수입식품 안전

영․유아 및 어린이 식품 안전

축산물․가공식품 안전 등

※ 자료: 이재은ㆍ유현정(2007: 5-6 내용 재구성).

2.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생활안전 및 주민중심의 안전마을 만들기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민 중심의 생활안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은ㆍ유현정(2007)은 국민생활주체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

민생활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생활안전 영역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위기관리법의 제정 및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 설립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

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식의약품, 교통, 학교안전 등에 대한 영역별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현정(2008)은 국민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전략 연구를 통하여 국민안전권 확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개념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재정의하여 공공재로서 생활안전위기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술 및 서비스 질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기대불일치 패러다임과 공

평성 패러다임 접근법을 통해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창길(2010)은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표준화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생활안전 분야 표준화를 위한 유형정립, 2단계 유형별 업무관련 용어의 표준화, 3단계

유형별 대책과 행동지침 마련, 4단계 관련기관의 재난관리활동 표준화, 5단계 성과관리체계 구축, 6단

계 통합관리방안 모색, 7단계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성과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접근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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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의 문화와 전체 변화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반면,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들로는 신상영(2013)이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안전마을 만들기 사례 비교를 통해 지역공동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을 개발하

고 공공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안전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

전관련 행정부서 및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런 전제 하에 지역

공동체 기반 형성정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전개하고 공공은 주민참여와 활동에 대한 촉

진자ㆍ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

라 주민참여방식을 차별화가 필요함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의 정책적 논의가 유사한 박창석(2014)의 연구는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 연구를 통해 일본의 생활안전 정책영역과 생활안전 법령 체계를 고찰하여 그 특징

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시민생활의 안전과 안심에 대한 영역이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종래의 위

험의 예방과 완화라는 ‘safety net’을 통한 정치적ㆍ행정적 불안의 해소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서 안전

ㆍ안심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주체가 시민 커뮤니티와 자발적 안심형성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생활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주민생활안전의 중요성과 법제화,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그리고 이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향과

운영방안을 위한 포괄적 접근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전히 국내의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

들기 사업 등이 행정 중심 접근임을 고려할 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정책 형성에 의한 접근

방안에 대한 모색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생활안전 조례를 중심으로

그 대상영역과 접근 방식의 특징을 국내의 조례 특성과 비교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국내외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만들기 실태분석

1. 일본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만들기 조례 현황

1) 일본의 안전한 지역만들기의 기본 방향

일본의 경우,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 정책과 방향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고 있다. 이

는 크게 하드웨어적 측면의 환경정비와 관련된 재난․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방재마을 만들기)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운영상의 자율․자치․자조를 강조하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안

전․안심 마을만들기)의 이원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안전마을 만들기를 표방하면서 토목, 건축물 등의 하드웨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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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행정시책으로서의 안전관리와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통합적인 도시안전 구축을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운영1)하고 있다. 즉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는 도시안전을 위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주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추진을 권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 조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각종 재난은 물론, 학교, 공공이용시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총

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 일본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도시계획과 안전정책 방향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진, 니가타 대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도시계획 상에 재

난에 대비한 지역방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시책 마련으로

도시의 건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도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녹지 등의 안정성 확보, 높은 인구밀도

와 교통량, 공공이용시설의 밀집 등에 따른 도시 취약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교,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범죄나 사고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일본의 안전․안심 관련 대응방향

대응방향 내용

안심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기반의 

형성

복지의 도시만들기 추진

다양한 인재의 양성․확보 추진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보건의료시스템이 충실한 건강도시의 

실현

생애를 통한 건강만들기 추진

의료시스템의 충실

생활위생수준의 향상

지역이 뒷받침하는 

복지사회의 실현

지역복지의 충실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사회만들기 추진

고령자의 자립과 생애보람 만들기, 사회참여 추진

장애자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추진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기반 만들기

재해에 대한 충실한 준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 확보

범죄 등이 없는 지역사회만들기

안전한 소비생활환경의 구비

안전하고 양질의 물의 안정적인 확보

3) 일본의 도시안전을 위한 정비계획 범위

1) 일본은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 손실, 범죄예방 등

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생활안전조례’라고 하는 명칭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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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재해 시 대규모 시가지 화재나 도시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피난과 구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해 왔다. 또한, 안전생활권을 조성하여 행정, 주민, 기업, 자

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위험 발생 시의 안전 확보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하는 단위로서

일상생활권역을 고려한 공간 규모와 역할에 따라 도시 생활권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권의 구

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권은 자치회구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주민을 범위로 하여, 밀접한 교류가 기

대되는 권역으로 자주 방재의 기본 단위를 도입하고 집회소나 소공원 등 인지된 가까운 시설을 활용

하여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생활권 내 협소한 생활도로의 개선, 가까운 광장 등의 오픈 스페이스에서

의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둘째, 근린생활권은 초등학교구(약 1㎢ 상정)등 기초생활권을 넘어 다양한 지역활동의 기본단위가

되는 권역에 대하여 내진, 방화, 범죄에 대비하고 협소한 생활도로의 개선, 가까운 광장 등의 오픈스

페이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마을생활권은 역세권 등 하나의 ‘마을’ 또는 ‘지역’으로서 인식되는 공간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안전책임자 및 관계기관의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안전도시 정비 방침은 첫째, 도시의 여유 공간 형성하는 것으로 다양한 오픈스페

이스의 확충과 연계를 통해 도시의 여유공간을 형성하고 일상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무형의 안전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생활도로․오픈스페이스 등 생활기반 확충과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정비이다. 마지막

으로 도로상의 장애물 제거 등 위험 요소의 확인, 감시, 정보수집, 전파 등으로 일상에서의 안전의식

을 강화하고 있다.

4) 일본 후쿠오카 안전ㆍ안심 마을만들기 조례의 구성

(1) 대상지역의 선정 배경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대지진 및 거대해일)은 동북 산리쿠(三陸) 해안지역에 위

치하는 시읍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 재해로 사람들은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적 개념을 재파악하고 수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점검 할 시기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커뮤니

티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과 안심의 에너지 정책 등을 유니버셜디자인의 한 축으

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이형복, 2012: 69). 이런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7대 도

시로 선정되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목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후쿠오카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 노인들이 안심하며 살고,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지향한다.

또한 국제교류의 진전 등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 연령, 성별, 능력, 배경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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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2) 조례의 목적

일본은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는 행정, 소방, 경찰, 주민 등이 연계해 주민 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주민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고, 안전‧안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안전‧안심의 범위는 전쟁,

테러,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에서 먹거리 안전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지만, 조례에서는 주민 운동으

로서 승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 교통사고방지, 화재예방, 청소년비행방지, 폭력단배제, 범죄예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비는 행정의 역할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도시에 있어 조례를 통한 주민과의 연계 이유는 「自助」, 「共助」의 기초한 주민

등의 자주적 활동을 통한 상부상조로 안전한 지역사회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환경 정비 추진의 필요

성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고, 지역의 안전은 지역이 지킨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위험에 조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민 한명 한명이 안전의식

을 갖고, 지역주민이 연계한 안전확보 활동에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조례에 따른 안전 영역

① 학교에서의 아동 안전

지사, 교육위원회 및 공안위원회는 공동으로 학교 등에 거동수상자의 침입방지와 아동 등에의 위험

방지, 아동 등이 범죄나 사고에 조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식의 습득 등 학교 등에서의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증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및 고등전문학교의 공립, 사립을 포함하며, 국제학교와 열거된 것 이외의 교육시설로 직

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과정으로, 이용ㆍ미용전문학교, 조리사전문학교, 정보처리전문학교, 간호전문학교의 고등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로 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소,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호시설, 지적장애아시설, 지적장애아통원시설, 맹아아동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하며, 보육소와 동일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설혹 지사(도는 시장)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소위 인가 외 보육시설까지를

포함한다.

지침에 규정하는 학교 등에서의 아동 안전 확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사태발생 시의 대응체제 정비: 피난유도, 거동수상자 대응, 응급조치 및 통보 등 역할 분담,

관계기관ㆍ단체, 보호자, 지역주민 및 인접학교 등과의 협력 확보 등



308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2호 2015. 2

2. 아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거동수상자의 침입을 상정한 피난훈련의 실시 등

3. 시설ㆍ설비의 점검정비: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등의 전지, 교문, 가로등, 교사의 창, 교사 출입구

등의 점검ㆍ보수, 비상벨, 비상통보장치의 설비 등이다.

② 통학로 등에서의 안전 확보

지사, 교육위원회 및 공안위원회가 공동으로 통학로 등에 있어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책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설, 사설을 불문하고, 공원과 광장, 운동장과 같은 시설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의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지침에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전체적 노력: 거동수상자 정보의 공유화, 통학로 등의 안전점검, 순찰활동의 실시, 위험지역

의 관리자 등에 대한 개선요망 등

2. 학교 등에서의 노력: 관계기관․단체, 보호자 및 지역주민 등과의 연계 확보 등

3. 통학로 등의 정비기준: 방범등․가로등의 정비, 시야 확보, 긴급 시 보호거점 만들기, 방범설비

정비 등이다.

③ 학교 등에서 안전대책 추진체제 정비

학교 등의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경찰 등의 협력을 얻어 당해 학교 내와 통학로 등에서의 안전대책

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규모, 주편 환경, 위험발생 상황 및 보호자의 요구 등의 실정이 학교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실태를 감안하면서 체제정비를 위한 협력연계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이란 소방서, 경찰서, 아동상담소, 보호관찰소, 공공교통기관 등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 지역은 학교 내와 통학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충

실,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학교와 관계기관․단체 등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직원, 보호자, 지역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연락회의 등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④ 위험 방지를 배려한 도로 및 주택 보급

도로, 공원,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에서는 그 설비와 관리운용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후쿠오카 현은 당해 시설의 설치자와 관리자 및 현민 등에게 환경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비의 필요

성을 널리 보급하고, 위험에 강한 우수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등의 설치․관리자는 전항의 지침에 근거해 도로 등의 구조, 설비 등의 안전성 향

상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조, 설비는 시설의 설치 외에 유지관리 및 관리체제 등을 보함하

며, 환경 정비 필요성에 대한 보급 노력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배려한 환경 정비에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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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아직까지 넓게 인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이 함께 위험 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관해 당해 시설의 설비, 관리자, 현민 등에게 널리 보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지침의 대상은 신설하는 경우 외에도 기존시설의 개보수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공인․사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주위로부터 시야 확보, 방범등․가로등에 의한 필요 조도 확보, 가드레일 등에 의한 보도,

차로의 분리, 시야가 나쁜 장소에 방범카메라 설치 등

2. 공원: 주위로부터의 시야 확보, 필요한 조도 확보, 운동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 공중화장실의 방

범 대책 등

3. 자동차 주차장 및 자전거 주차장: 주위로부터의 시야 확보, 펜스 등에 의한 주위와의 구분, 필요

한 조도 확보, 차량 등의 출입 관리, 자전거 시건장치, 방범카메라 설치, 관리자의 상주․순찰 등이다.

⑤ 위험 방지를 고려한 사업 활동의 추진 등

편의점, 심야슈퍼 등 심야영업시설, 백화점 등의 대규모 소매점포에서는 위험 방지를 고려한 점포와

일상적인 관리운영에 노력함으로써 화재, 범죄, 기타 사고 등의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고

려사항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침에 근거해 점포 등의 구조․설비 정비와 위험 방지를 고려한 관리운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현은 업태에 다른 위험 발생 상황과 새로운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 제공, 조

언, 기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관내의 배치: 주차장의 시야 확보, 쓰레기장의 시야 확보 등

2. 점포의 배치: 출입구의 시야 확보, 방범성능이 높은 유리,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품 진열, 안전벨

(방범, 소방벨)의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3. 안전책임자의 배치: 안전(소방, 방범)설비의 점검정비, 종업원에의 지도, 위험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또한, 후쿠오카 현은 사업장의 문과 창 등의 위험 방지 대책, 점포 내 시야 확보, 필요한 조도 확보,

감시카메라․비상통보조치 등 설비의 효과적인 배치 등에 대하여 조언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순찰, 안전책임자에 대한 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⑥ 위험 방지를 고려한 자동차 및 자전거 보급

자동차 도난과 자전거 도난, 빈차털이 등이 다발하고 있으며, 도난자동차가 금융기관강도 등 2차 범

죄에 이용되는 것도 우려됨에 따라 자동차 및 자전거 판매업자가 구입자에 대해 범죄에 의한 피해 방

지를 위해 일상의 관리방법 및 장치 등에 관한 정보제공(자전거 판매업자는 방범등록의 권장)에 노력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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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후쿠오카 현은 자동차 및 자전거의 판매업자에 대해 범죄 방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조

언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조언｣이란 방범대책 사례의 소개와 방범연수회 개최 등을 의

미한다.

2. 국내의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만들기 조례 운영 실태

국내 운영 중인 주민생활 안전 관련 조례는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운영(안전관리위원회), 교

통안전(어린이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식품안전, 식품안전, 화재안전, 어린이 안전지킴

이 운영, 안전도시 관련 조례와 기타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례 등으로 구분2)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시․도 자치단체와 유사한 조례가 시행

되고 있으며, 제시한 범위 외의 주민 안전과 관련한 개별 조례가 나타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절에서는 광역 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인 조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현황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과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 구성은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재난관리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대대장급, 관할구역 교육장, 소재지 내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

체의 장, 기타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부정기 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특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

최하며, 전문지식의 활용, 조사․연구의 의뢰, 전문가 배석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설치 기구로서,

재난 예방 및 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재난 발생 시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2) 일부 광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화재안전,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별 조례로서 충청북도의 주민생활 안전정책 및 조례(안)의 구성과는 차이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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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이재민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의 시설 응

급복구, 재난상황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항의 관리, 기타 피해보상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에 관계된 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차장(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통

제관(건설교통국장 또는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소방본부장)은 재난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

축, 인력․물자 등의 동원체계 구축, 현장 모니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우 관리적 측면에서 자치단체 차원의 역할과 범위

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에 의한 안전 확보에 대하여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통 안전 관련 현황 분석

국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조례 가운데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교통안전정책(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교통안전정책위원회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

체의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부단체장, 정책실장, 건설교통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국장, 지방경찰

청 경비교통과장, 교육청 교육국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장, 교통안전공단 지사장, 기타 자치단

체장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

통안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행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통로가 없이, 관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기구로서 자리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

천시, 경남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또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어린이 교

통공원 관련 조례 등의 개별 조례로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체험장)은 교통안전법에

의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실내 외 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

홍보, DB구축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교육 및 교육장 이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탁

교육을 통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목적의 운영 기구로서 주민참여 형의 조례로서

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 관련 조례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법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과 관은 사업과 위탁 방식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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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3) 식품 안전 관련 현황 분석

주민생활 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개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

시, 경기도, 전남 구례군의 4개 자치단체로 이는 식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운영 되고 있다. 식품안전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의약으로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 식

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체장, 소속 기초자치 단체장,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

표명과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화재 안전 관련 현황 분석

국내에서 화재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경기도, 강원도의 2개 자치단체로 소

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로 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관

리 상의 목적으로 사전에 화재로 잘못 인식 될 만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정하기 위한 사항으

로서 주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는 아니다.

5) 어린이 안전 관련 현황 분석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 전주시, 충남 보령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

포시, 경북 포항시, 경북 안동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조례 이외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치단체

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경상남

도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 조성에 관한 사

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의무, 시민과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내 관계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는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어린이 식생활 안

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의 관리,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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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도시 관련 조례

안전도시 관련 조례는 서울의 일부 자치구,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경기

도 수원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아산시, 전남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4개 자치단

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으로 특히, 수원시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안전도시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안전도시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 제고로 안전도

시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 되고 있으며, 재난, 사고 뿐만 아니라 손상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안전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특히, 협의회의 구성은 경찰, 소방, 교육청, 의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협의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안전도시 관련 조례

의 경우, 주민의 생활 안전 확보 측면에서 그 의의가 높으나, 생활안전의 대상 영역 및 이에 따른 주

민참여 방향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기타 관련 조례 현황 분석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련된 조례로서 이 외에 일부 자치단체별로 위험물 안전관리, 저수지․댐안전

관리 위원회에 관한 조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관리규칙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기술증진, 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목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 국내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조례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및 소관부서 관련 조례 명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운영과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재난안전과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치수방재과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방안전과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교통기획과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통기획과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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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조례 현황(계속)

지방자치단체명 및 소관부서 관련 조례 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교통시설과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방재관리과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재난관리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경기도 농산유통과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교통정책과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방호예방과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방호예방과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재난대책담당관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재난대책담당관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강원도 도로교통과 강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방재과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방호구조과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방호구조과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충청북도 치수방재과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치수방재과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소방본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방호구조과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재난민방위과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응구조과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대응구조과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방호구조과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경상남도 교통지원과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재난방재복구과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방호구조과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제주도 교통항공과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 

교통항공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소방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소방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재난방재과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구 서울특별시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서울특별시 ○○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구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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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할 때,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안전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자연재난에 치우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리 중심적 성격이

강하며, 생활안전 관련 유사 조례 등의 대상 영역에 대하여도 그 설정이 모호한 가운데, 개별 조례로

서 교통안전, 지역사회 안전, 화재안전, 위해사고 안전, 공사장 안전, 안전도시만들기 등 복잡하고, 체

계화되어 있지 못해, 주민참여 방식의 효율적 생활안전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국내의 주민생활 안전 관련 조례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볼 때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지

역만들기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 경우,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분산된 개별 조례와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조례를 이원

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강구하여 보급하고, 주민이 이에 참여하는 수동적 형태의 생활안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역자치회 및 마을만들기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관으

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스스로 발견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각 자치단체

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 화재, 범죄 등 사회 내 위험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주민생활 안전 활동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구분 국내 안전도시 일본 사례

대상영역

가정안전

지역사회안전

어린이‧노인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재난‧재해 안전

화재안전

(범죄 안전)

생활위생 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소비생활안전

취약계층안전

어린이안전

조례 유형 통합‧분산 통합

책임주체 지방자치단체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역할 관리, 운영 협력, 지원

관계기관 역할 - 지원

주민 역할 참여 책임, 관리

운영 방식 관주도형 민관주도형

시사점
관이 주체가 되어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주민 계몽에 초점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과 공동으로 

안전확보 수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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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주민 중심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자체단체는 지원 중심의 역할

을 수행하고, 개별지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관련 민간단

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위해서 주민생활 거버넌스가 주관하는 기본 구조로 정착되어야 한다. 즉 주민

생활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생활 안전 거버넌스가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

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하부 기관으로서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과 지방경

찰청 등의 관계기관이 지역과 연계․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재난 유형에 제한

적이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사회 내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각 주체의 역할을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요건을 함께 마련함으로

써 실효적인 안전 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활동에 의한 생활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Ⅳ.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 중심의 지역만들기 정책방향

1.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 구축 필요성과 방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 관계기관 및 주체들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의 안전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협력체계가 갖

는 정체성과 이에 따른 역할 규명을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으

로 그 정체성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지원주체를 중심으로 한 연결의 고려이다. 주민생활 안전 협력체계는 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를 망라한 지방정부의 지원행정 시스템(소방, 경찰, 교육 포함)과 지역 내 민간단체들

의 조직적인 연결(linkage)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다.

둘째,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다. 주민생활 안전협력체계는 지역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이외에

지원 사업에 활용될 민간의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화하겠다는 보다 적극적 민간부문의

개발이란 정체성을 갖게 된다.

셋째, 지역차원의 특수성에 대한 적극적 고려이다. 지역협력체계는 지역별로 구축되는 만큼 기초단

체를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의 파악이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킬 조사에서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safety net) 구축이다. 지역협력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주민

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단체 혹은 참가단체, 자치회

들로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생활안전협력체계는 하나의 지역사회 네트워킹의 형태를 갖추고 이 네트워

킹은 위험원을 예방에 실패할 때 대응과정에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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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주요 고려사항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핵심은 크게 공적전달체계의 정비 과정에서 사회 내 모든 위험요인에 자

치단체가 모든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안전서비스를

발굴․제안․협력하기 위한 법령정비 및 역할 조정과 예산 지원 및 담당부서확정,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향상 및 관리체계 정비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직

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민생활 안전의 대상영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인식시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사전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 안전, 학교 안전, 화재 안전, 어린이 안전, 취약계층 안전, 여성의

안전 등에 대한 정책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기 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이

나 사업으로서 전개되는 양상에 있으며, 일선공무원들 또한 단순한 관리 측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

향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원활히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은 개별 조례 형태의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한

발 앞서 통합적으로 생활안전 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안전네트워크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

생활 안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업무가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민생

활 안전네트워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계기관 그리고 관과 민의 역할을 설정하고, 과감

한 조직적 정비와 안전관리 대상영역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3. 효과적인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 운영방안

기존 주민생활 안전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서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기의 증가와 위험요인의 다양화, 다각화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만의 관리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구상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안전 활동에 대한 단계별 세부적인 로드맵

함께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하위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의 주민생활 안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팀-어프로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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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운영모델도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 주민생활 안전협의회, 기업, 민간단체 등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협력․지원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을 비롯한 행정 관계기관의 협력을 연계하

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특성과 연계된 안전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거주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부응하여 안전 활동을 실시하도록 상호간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4. 사회인식 개선

공공재로서의 안전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자치단체에 있음은 분명하나, 현대 사회의 위

험요인의 증가와 지역별로 다양화되는 위험 유형에 대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고객 중심의 수요에 부

응하는데 한계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이 위험요인을 알고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강

구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은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인식 하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요구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상생활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능력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안전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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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협력하는 책임과 의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생활안전 관련 조례와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분석을 통해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역만들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향후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경우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분산된 개별 조례와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조

례를 이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강구하여 보급하고, 주민이 이에 참여하는 수동적 형태의 생활안

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역자치회 및 마을만들기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스스로 발견

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 화재, 범죄 등 사회 내 위험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전마을 만들기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

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과 방향, 효과적인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지역만들기를 위해 지역주민과 사회의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조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체적인 운영의 성과

와 특징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분석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 중심

의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함께 제

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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